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6. 6. 11.>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등 기준

  1) 독성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

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2)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

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나.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등 기준

  1) 운반차량

   가)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ᆞ

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것일 것

   나)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

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 및 

상호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가ᆞ신고 또는 등록관청의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것.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량의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비ᆞ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적재 및 하역 작업

   가)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①부터 ③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①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시ᆞ도지사가 이륜차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② 이륜차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적재함

을 장착한 경우

    ③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충전량이 20㎏ 이하이고,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나) 납붙임용기와 접합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그 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ᆞ용도 및 취급 시 주의사

항을 적은 것만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울 것

   다) 염소와 아세틸렌ᆞ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라)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

   마) 충전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바) 그 밖에 적재 및 하역 작업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의 

기준을 적용할 것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4) 운행기준

   가)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ᆞ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

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운행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운반기준 적용 제외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1), 2)가), 2)나), 3), 4)가), 

별표 9의2 제2호가목1)가)①ᆞ⑤ᆞ⑦,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②ᆞ④ᆞ

⑤ᆞ⑥ᆞ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된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

   나)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구조차량 등에서 긴급 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독성가스 제독작업 및 인명 보호ᆞ구조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

가스의 종류 기준

압축가스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300 ㎥ 이상

600 ㎥ 이상

액화가스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3천㎏ 이상(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의 경우는 2천㎏ 이상)

6천 ㎏ 이상



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7) 고압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4에 따

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차량으로만 운반할 것. 다만, 영 제5조의4제1

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ᆞ헬륨용ᆞ액화천연

가스용ᆞ질소용ᆞ이산화탄소용ᆞ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에 충전한 사업소

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가 충전된 그 탱크ᆞ용기 또는 탱크컨테이너에 대하여 고압가

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ᆞ보존할 것

 나.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ᆞ헬륨용ᆞ액화천연

가스용ᆞ질소용ᆞ이산화탄소용ᆞ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

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